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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】, [공2015상,469]

【판결요지】

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13. 7. 16. 법

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2조의2 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

분(이하 ‘선행처분’이라 한다)을 한 뒤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에 따라 다시 

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(이하 ‘후행처분’이라 한다)

을 하였다면,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

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,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

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.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

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. 

→ 후행처분이 대상이고, 제소기간의 기산점 

vs. 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: 감액된 당초처분이 대상이고, 제소기간 기산점




